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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164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開 會式

本 會 議 會 ■  ■m  m

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

2004년 2월 27일 (금요일》 14시 07분

開 會 式 顯 (第 164@ 臨時會 開會式》

1. 개식

2. 국기에 대한 경례

3. 폐식

(사회:의사담당  김영구)

(14시 07분 개식》

⑩ 의사담당 김영구

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.

(14시 09분 I■식 》

지금부터 저|1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

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.

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.

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
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일동 기립》

국기에 대하여 경례.

(주악)

바로. 모두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. 

(일동 착석》

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， 이어서 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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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164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1 號

本 會 議  會 議  錄

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

2004 년 2월 27일 (금요일》 14시 的분

議 事 f i g  (재164空| 임시회 재1차 본회의)

1. 재16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(임시회》회 기결정의 건

2.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

附議된 案件

1. 경 과 보 고 (의 사 과 장 )

2. 재16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(임시회》회기결정의건(의장 제의》

3.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

(14시 09분 개의)

⑩ 의장 이상일

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겨 바랍니다. 

성원이 되었으므로, 제164회 충청북도 

교육위원회 임시회 저U 차 본회의 개의를 

선포합니다.

1. 경과보고 

⑩ 의장 이상일

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 

니다.

(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》

■  의사과장 김장한

의사과장 김장한입니다.

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제출에 관한 

사항입니다.

2004년 2월 1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

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규강， 

김남훈, 성영용, 송대헌, 이기수 교육위 

원으로부터 지난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 

원회 임시회 징 계 • 자격심사소위원회에서 

심사를 보류했던 진육경교육위원징계의 건 

처리를 위하여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 

어 2004년 2월 내일 공고 제2004-3호로



[재 164회 -재 1차 본회의]

이의 없으십니까?제1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 

를 공고하였습니다.

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 

씀드리겠습니다.

지난 2월 12일 제163회 임시회에서 처 

리 하신 충청복도교육감소속지 방공무원 정

원조례중개정조례 안은 같은날 집행청에 

이송하였으며, 집행청에서 2004년 2월 14 

일 충청북도의희에 제출하여 2004년 2월 

20일 저12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

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.

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진옥경교육위 

원징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.

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(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》

⑩의장  이상일

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.

2. 재3_6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{임시회) 

회기결정의건

(14 시 1 2 g )

⑩ 의장 이상일

다음에는 의사일정 저U 항 제164회충청 

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

정합니다.

이번 제164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7일 

1일간으로 하여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 

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 

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

( “ 없습니 다. ” 하는 위 원 있음》

네, 이의가 없으므로 저U64회 충청복도 

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7일 1일 

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ᅳ 참 조 : 의사일정안(별첨 1)
A iS ) V s  *̂1 a  C3 /

3 . 진옥경교육위원징개의건

(14 시 13분 》

⑩ 의장 이상일

다음에는 의사일정 저12항 진옥경교육위 

원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.

본 건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위원희 

회의규칙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

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.

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

정회를 선포합니다.

{14시 15분 비공개화의개시) 

(14시 23분 비공개회의종료》 

⑩ 의장 이상일

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.

표결결과 의사일정 저12항 진옥경교육위 

원징계의건은 찬성 5표，반대 없고, 공개 

회의에서 경고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

합니다.

의결결과■에 따라 경고문을 낭독하도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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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 1公4회 - 재 1 天f 본 到 의 ]

하겠습니다.

“ 경고문. 진옥경 교육위원님! 귀 위원 

은 2003년 10월 22일 접수된 충청북도학 

교급식지원둥에관한조례 제정 청원 소개 

위원으로서 지난 2003년 11월 8일 저1158 

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 교육위원 

들이 동 청원조례 내용을 2주 이상 면밀 

히 분 석 • 검토한 후 동 청원조례안이 현 

행 법령 둥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고, 동 

청원조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

자치단체장의 편한으로 되어 있는 조항들 

이 대부분이므로 조례제정의 실효성과 합 

법성이 결여되어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청원 

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 

라 표결에 의거 청원을 채택하지 아니하 

기로 의결한 데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

통해서 “본 결정은 매우 무성의한 것이고 

직무를 유기한 것” 이며, 또한 “ 저는 여기 

에 승복할 수 없고 온 도민들과 함께 교 

육위원의 역할에 대하여 성토할 것을 이 

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드린다 .” 고 발언한 

것은 급식조례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교 

육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이는 

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되 

는 지방자치법 제75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

있는 동료 교육위원을 모욕하는 발언이 

며, 또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저16조 

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으로서의 

품위를 대내의적으로 스스로 손상시킨 행

위로써 지난 2003년 11월 21일 저U차 징 

계 •자격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시 진옥경 

교육위원이 동료위원으로서 초선위원이고 

좀더 자성의 기회를 주거 위하여 일정기 

간 보류하여 왔으나 3개여 월이 지난 오 

늘날까지 자성의 빛이 보이지 않아 부득 

이 잘못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내부질서 

를 확립하고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

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80조제1 

항에 의하여 공개회의에서 경고하니 앞으 

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 

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2004년 2월 27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

의 장 .”

위원님 여러분!

오늘 우리는 동료위원에 대한 징계의 

건읊 불가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

현실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을 밝히면서, 

이번 징계블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위원 

모두는 스스로 법규틀 준수하고, 교육위 

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 갈 것을 다짐 

하면서, 더 이상 정계 • 자격심사소위원회 

롤 열지 않도록 각별히 유넘하여 주시기 

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

하겠습니다.

이번 제1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 

기수 위원님과 고규강 위원님께서 수고하 

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[제164회-저(1 차 본회의]

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제 i 차 본회의 산회 및 제164회 충청북

다.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.

(14AJ 28분 폐회)

〇출석위원 : 5 명

의장 이상일, 부의장 고규강,

위원 김남운, 송대헌, 이기수.

w  卜-1突유 _ r  북

- 의사일정안(별첨 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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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여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

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항





《별 첨  1 》

第 164M 忠i i t l b i敎存受眞t ( _ 時舍) 2004. 2. 27(1 IHu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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